
(질의회신) 도시·군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이를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.

［협회 2019. 11. 11. 감정평가실 2019-00050］

질의요지

도로구역 결정(변경)고시 후 보상완료, 확장공사 중 공사가 중지된 도로 주변 토지의 감정평가시 도

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구역 결정선을 도로경계로 판단하고 주변 토지를 감정평가할 

수 있는지 여부

회신내용

대법원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··· 도로편입 

부분이 아닌 그 인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익사업인 도로의 설치를 내용으로 

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결과 당연히 그 영향으로 토지이용의 증진 내지 개발효과에 대한 기대

심리가 작용하여 사실상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에 상당하는 이

익을 얻게 된 사정까지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(대법원 1993.11.12. 선

고 93누7570판결)한 바 있으며,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그 계획도로의 폭·기능·

개설시기 등과 당해 토지의 위치·형상·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유권해석

(토관58342-1116, 2000.07.24.)한 바 있습니다. ···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··· 그 

예정 도로 인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도로조건에 대한 반영정도는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도로의 폭·

기능·공사진척도·공사중단사유·당초 도로공사계획과 변경계획에 대한 결정권자의 의견 등 개별적 사

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.


